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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1-1907호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m 현행 조례상 읍・면・동 위임사무에 제외되어 있는『주민등록증

    발급』과『주민등록표와 색인부 작성․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사무에 포함하고

m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등』은 위임 사무에서 제외

하여 실제와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m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삭제>

m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삭제>

m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신설>

m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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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열린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열린민원과 우) 54078

  ❍ 전 화 : 063-454-2542, FAX : 063-452-830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열린민원과 주민여권계(☎063-454-2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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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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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주민등록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7.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거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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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권한의 위임)

1. 법 제7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신  설>

 

 <신  설>

 6.주민등록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

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7.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거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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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자치행정국 열린민원과  최미나 

연락처 (063) 454 -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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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1-1909호

「군산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 과징금 감경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m 상위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에  

 위배되는 내용을 삭제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산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에 관한

       [별표] 삭제

   - (현 행)

     군산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한 [별표]  

     감경기준은‘위반자의 특성에 따른 감경기준’으로 적용

   - (개정안)

     군산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한 [별표]  

     감경기준을‘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감경범위’를 정하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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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1일까

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우) 54078

  ❍ 전 화: 063-454-3244, FAX : 063-454-415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계(☎063-454-3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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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감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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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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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조 관련)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

를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

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

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판매액이

 1만원 미만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

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

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

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제2조제5호나목1)·2)․4)․5)․6)․
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

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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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50% 감경 30% 감경 20% 감경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

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 인원이

  3인 미만

․출입 인원이

 3인 이상

 〜 7인 미만

․출입 인원이

 7인 이상

 〜 10인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

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

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기소유예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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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1-1864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주차장,녹지,공공공지)사업 

2단계2차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8-69(2018. 6. 1.)호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시행한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

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2단계2차 조성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10월   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조촌동 2-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

             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2단계2차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90㎡(도로) - 금회 준공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1 120
21~
27

집산
도로

526
(526)

중로 
2-143

대로 
2-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완화
차로
위치
변경시행 중로 1 120

21~
27

집산
도로

526
(526)

중로 
2-143

대로 
2-4

일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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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 ㈜디오션시티쓰리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 ㈜디오션시티퍼스트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디오션시티쓰리, ㈜디오션시티퍼스트

 5. 사업기간 : 2018. 6. 1. ～ 2021. 7.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가. 중로1-120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2-87 장 23,414 10,595
페이퍼
코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50(조촌동)

2 2 장 56,356 45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3 2-28 장 27,839 45
코리아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계 3필지 10,685

 7.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실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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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1–187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8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10월   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8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2) 명 칭 : 옥산면 옥산리 청암산 주차장(119호)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
     - 당초 : 주차장 119호 : A=3,790㎡
     - 변경 : 주차장 119호 : A=8,011㎡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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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 
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당초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
옥산리 681 답 4,262 2,07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 옥산면
옥산리 682 전 635 15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 옥산면
옥산리 683 답 2,371 1,27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 옥산면
옥산리 683-1 잡 743 28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1필지 8,011 3,790

 - 변경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
옥산리 681 답 4,262 4,26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 옥산면
옥산리 682 전 635 63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 옥산면
옥산리 683 답 2,371 2,37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 옥산면
옥산리 683-1 잡 743 74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1필지 8,011 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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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1-1873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

  
군   산   시   장

1.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대야면 리도 금산선
대야 

203호

대야면 

지경리

2265

대야면

지경리 

191-10

1.3 접산리 8.0 8.0
농어촌도로

확·포장

2. 사 업 명 : 대야면 금산산 도로확포장공사
3. 사업기간 : 2019. 01. 01. ~ 2023. 12. 31. 
4. 사업시행 : 군산시청 건설과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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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대야면 금산선 도로확포장공사 -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내용

1 군산 대야 지경 2265 도 4,774 4 군산시 　

2 2556 도 1,836 6 국(농림
축산식품부) 　

3 136-1 136-42 창 330 98.0 군산시 　

4 136-35 136-43 답 660 42.0 군산시 　

5 2566 도 2,197 2,156 국(농림
축산식품부) 　

6 2278 2278-1 구 2,226 298.7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 2477-1 2477-4 답 2,871 479.0 군산시 　

8 2567 구 436 19 국(농림
축산식품부) 　

9 2565 도 1,557 30 국(농림
축산식품부) 　

10 2480-1 2480-9 답 3,848 633.2 군산시 　

11 2575 구 953 17 국(농림
축산식품부) 　

12 2482-1 2482-9 답 3,857 646.8 군산시 　

13 2579 구 912 18 국(농림
축산식품부) 　

14 2580 도 1,414 30 국(농림
축산식품부) 　

15 2484-1 2484-10 답 3,873 655.2 군산시 　

16 2583 구 885 17 국(농림
축산식품부) 　

17 2486-1 2486-10 답 3,900 673.4 군산시 　

18 2584 구 613 19 국(농림
축산식품부) 　

19 2585 도 880 30 국(농림
축산식품부) 　

20 2487-1 2487-8 답 3,843 658.5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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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내용

21 2295 구 2,046 336 국(농림부) 　

22 2302 도 1,162 128 국(농림부) 　

23 2115-11 2115-12 답 4,897 1,427.7 군산시 　

24 2304 구 1,342 80 국(농림부) 　

25 2305 도 2,053 117 국(농림부) 　

26 2116-10 2116-15 답 3,754 37.6 군산시 　

27 2116-11 2116-16 답 777 137.4 군산시 　

28 2116-12 2116-17 답 1,114 674.2 군산시 　

29 2116-14 2116-18 답 147 53.8 한국
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0 2307 도 1,912 73 국(농림부) 　

31 2010 구 10,566 244 국(농수산부) 　

32 272-18 272-39 답 479 29.6 한국
농어촌공사 　

33 272 272-24 답 3,880 6.2 군산시 　

34 272-20 답 8 8 한국
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 군산 대야 지경 272-23 272-40 답 2,934 433.6 이*갑
군산시 미장남로 100, 
109동 1904호 (미장동, 

미장대원칸타빌)

36 272-1 272-25 답 3,784 61.6 군산시 　

37 272-21 답 179 179 한국
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8 272-22 답 175 175 한국
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9 272-2 272-26 답 3,687 63.6 군산시 　

40 271-6 도 6,332 66 국(농림부) 　

41 272-15 272-38 답 8,034 487.8 군산시 　

42 272-4 272-27 답 4,479 252.3 정*희 중앙로2가 110-3

43 272-5 272-28 답 3,410 189.2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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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내용

44 272-14 272-37 답 3,429 217.4 군산시 　

45 272-6 272-29 답 7,174 394.8 정*근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327-19

46 272-13 272-36 답 3,503 232.1 군산시 　

47 272-12 272-35 답 5,002 346.0 군산시 　

48 272-7 272-30 답 4,993 270.9 군산시 　

49 272-8 272-31 답 5,007 279.0 군산시 　

50 272-11 272-34 답 5,007 344.0 군산시 　

51 272-9 272-32 답 4,773 298.3 군산시 　

52 272-10 272-33 답 4,692 324.9 군산시 　

53 278-13 구 1,614 51 국(농림부) 　

54 191-9 답 843 412 군산시 　

55 191-8 도 782 188 전라북도 　

56 2010-4 구 67 24 국(농수산부) 　

57 191-10 도 1,840 118 전라북도 　


